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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 원   ( : )

구분 이용구분 이용료 비고

스크린골프장

인 홀 회1 /9 /1 12,000
ㆍ락카 개월 이용료 원1 : 10,000

ㆍ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이용료 할인에 

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

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

ㆍ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

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

별도 정함

인 홀 회1 /18 /1 20,000

연습장GDR 회 시간1 /1 1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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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

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

제 조 생활체육시설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

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

하여야 한다

생략

제 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

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
할 수 있다

제 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

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 관

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

여야 한다

생략

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

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

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 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

법 제 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

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

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

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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